
[별표3] 장학금 수혜대상자 및 지급기준 <개정 2013.07.24, 2014.02.07, 2015.11.10, 2016. 2. 3, 2017.7.17>

구분 장학금(학비감면) 수혜대상자 수혜율 비고

교직원
직계장학금

교직원 직계 가족
수업료의
50%

제출서류: 가족관계증명서

교직원장학금

본교 교직원(전일제 기간제 근로자 포함)
수업료의
65%

제출서류: 재직증명서
광운학원 산하기관 교직원(원격평생
교육원 및 전일제 기간제 근로자 포함)

수업료의
50%

공직자 장학금

5급 이상 공무원
수업료의
50%

*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국영

기업체 포함

제출서류: 재직증명서(계급 명시)6급 이하 공무원
수업료의
30%

군 장학금 직업군인
수업료의
30%

제출서류: 복무확인서

군위탁 장학금 군위탁(정원외)
수업료의
50%

일반장학금

협약기관
각종 사회복지/상담시설 및 단체직원
(사회복지시설, 상담기관, 아동 및 청소년
시설, 영유아 보육기관 등)

수업료의
30%

*우리대학 또는 대학원과 공식적으
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있는
경우 적용.
*정규직 및 전일제 비정규직에 한함
제출서류: 재직증명서(정규직, 비정
규직 명시)

기타기관
각종 사회복지/상담시설 및 단체직원
(사회복지시설, 상담기관, 아동 및 청소년
시설, 영유아 보육기관 등)

수업료의
25%

본교 출신
학부, 대학원, 특수대학원,
정보과학교육원 졸업생

수업료의
30%

제출서류: 졸업증명서
[정보과학교육원 학점은행제 졸
업자의 경우 본교 총장 명의학위
취득자 졸업증명서 제출]

총장추천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자
수업료의
20∼50%

모집 정원의 10% 이내

직계가족 동시재학
직계가족 2인 이상 동시 재학
(학부 및 본교 타대학원 포함)

수업료의
30%

제출서류: 가족관계증명서 및
직계가족의 재학증명서

기타　 국가유공자(본인 및 1대 자녀)
수업료의
35%

제출서류: 증빙서류

1. 시행일

- 2018학년도 신(편)입학생부터 적용

2. 시행원칙

- 학비감면 내에서 이중 수혜 불가

- 학비감면과 장학금의 이중 수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함

-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, 2개 이상의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

3. 제출서류

- 이 감면기준에 의거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, 해당 학기 등록 시 해당 서류를 제출

4. 의무사항

- 감면 적용 해당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감면 항목의 효력이 변경(입사, 퇴사 등)되면 교학팀으로

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감면 혜택을 취소 또는 신규 해당 감면 기준을 적용하여 차액을 지급함


